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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 3월 수출현안⋅수입제도 모니터링

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  

1. (검역) 검역대상에 대한 일부 식물위생 검역 요건 변경

     - 출처: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№24 (2018.03.30.) 

 ◦ 신선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검역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50여 개의 해충으로부터의 

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 ◦ 특히 ‘썩덩나무노린재(Halyomorpha halys)’라는 해충은 과일, 콩류를 비롯한 약 100 여종의 

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음 

 ◦ 해당 해충은 개체수가 적더라도 작물의 1/4에 달하는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

피해액은 연간 20억 루블(약 360억 달러)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

  <주요 개정사항>

대상품목 식물위생 검역 특별 요구 사항

콩류 콩 포낭 선충류, 땩정벌레 파리가 없고 썩덩나무노린재, 콩자주무늬병충이 없는 곳에서 
재배되어야 함

옥수수 썩덩나무노린재, 옥수수 스튜어트 시들음병이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
견과류 썩덩나무노린재, 별수시렁이(Trogoderma granarium)가 없어야 함

기타 곡물류 살아있는 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별수시렁이(Trogoderma granarium)의 활동성 유충 처리 
규정에 따라 살균을 실시해야하고, 그 처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함

포도 썩덩나무노린재, 지중해과실파리, 새삼속이 없어야 함

사과, 배 썩덩나무노린재, 얼룩점박이초파리, 복숭아순나방, 복숭아 심식나방, 지중해과실파리, 
사과과실파리가 없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

살구, 자두, 
복숭아

썩덩나무노린재, 복숭아순나방, 복숭아 심식나방, 귤과실파리, 사과과실파리, 얼룩점박이
초파리, 지중해과실파리, 잿빛 무늬 병원균이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

석류 썩덩나무노린재, 지중해과실파리가 없어야 함

블루베리, 딸기 썩덩나무노린재, 목화씨벌레, 사과과실파리, 콜레토트리쿰 아쿠타툼가 없는 곳에서 
재배되어야 함

기타 과일류 썩덩나무노린재가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

2. (검역)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전구물질 목록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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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출처: 러시아연방 행정명령 No.337 (2018.03.28.)

  

 ◦ 러시아 연방에서 통제하는 ‘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전구물질 목록’에 관한 

행정명령 №681(1998.06.30.) 목록이 수정됨

 ◦ 해당 목록은 러시아 형법 제 228.3조와 229조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며 향정신성 

물질을 함유한 식물에 관한 유통이 아래 표와 같이 추가 혹은 통제됨

 <목록수정 사항>

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 명칭 함량
추가목록
3-페닐프로필 아젠 10% 이상
페티디라민 15% 이상

N-페네틸-4-피페리돈 10% 이상

1-(2-페네틸)-4-아닐리노피페리딘 15% 이상

1-(4-플로로페닐)-2-니트로프로펜 10% 이상
2-프루오로-N- (1-페네틸-4-피페리디닐) 10% 이상
제외목록
디페닐아세토니트릴 3% 이상
디페닐아세트산 15% 이상
메틸 아세트산 페닐 (페닐아세트산 메틸 에스테르) 15% 이상

 ◦ 최근 국내에서도 다이어트 및 신경안정 등의 효과가 있는 제품 1,155개 중 205개의 

제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수정사항은 의약품은 

물론 식물추출 성분의 보조식품 등의 수출 시에도 유의되어야 함

 3. (수입제제)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

     - 출처: 동ž식물 검역국 №ФС-КС-7/6573 (2018.03.23.)

 ◦ 러시아는 그동안 이와테, 미야기, 후쿠시마 등지에서 수확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

초치를 철회함

 ◦ 해당 조치는 IAEA 보고서 결과를 참조하여 해제되었으며, 2018년 3월 23일부터 이와테, 

미야기, 야마가타, 니가타, 이바라키, 지바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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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추가요건 수행 시 재검토할 예정임

 ◦ 해당지역 수산물은 수입시 원산지에 대한 정보, 수의사의 서명 및 방사능물질(세슘-137, 

세슘-134, 스트론튬-90) 함유량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

 ◦ 한국 수출업체의 안정적 수출확대를 위하여 경쟁국 수산품의 러시아 재진입에 대한 

폭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Ⅱ 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관세) 유라시아 경제연합 HS코드 변경 및 추가

     - 출처: 러시아연방 행정명령 №307 (2018.03.20.)    

 ◦ 신선 및 화훼품목의 변경사항

    

품목 변경 전 변경 후
토마토 0702 00 0702 00 000 0
콜리플라워, 브로콜리 0704 100 0704 10 000 0
딸기 0810 10 0810 10 000 0
패랭이꽃 603 12 0603 12 000 0

 ◦ 수산품목의 변경사항

품목 변경 전 변경 후
가재 0306 21 0306 33
상어지느러미로 만든 완제품 또는 통조림 1604 19 979 0 1604 18 000 0 
철갑상어류 0303 89 108 0 0303 89 106 0
가다랑어류 0304 87 000 0 0304 88 900 0
이빨고기 0304 46 000 0 0304 48 00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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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 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  

 ◦ 없음


